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. .

 
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시행 호 시행 제 - 2018-302 ('19.1.1. ), 2020-332 ('21.1.1. ), 2022-10
호 시행 관련입니다('22.1.17. ) .

 
우리부는 가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 기준 신설 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2. -25 3 ('19)
기간 코로나 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차례에 걸, 19 3
쳐 유예한 바 있습니다. 

 
위와 관련하여 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3. -25 3
예가 종료 됨을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원활하게 운('22.12.31.)
영될 수 있도록 병원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.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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